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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678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원안가결

2 2679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680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안
원안가결

4 2681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2682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6 2683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7 2684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2685 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9 2686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10 2687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1 2688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12 2689 매립시설 순환이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13 2690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4 2691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2692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2676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7 2677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2693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19 2694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20 2695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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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696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22 2697 황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23 2698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24 2699
장성군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25 270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26 270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27 270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8 270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9 270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 제정 건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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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1.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천원) 

부서명 출자․출연기관
2026년 

출자․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7개 기관 3,053,330

인구경제실

전남신용보증재단 51,000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재)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나노바
이 오 연 구 센 터 )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용한 산업 기반조성 지원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총 무 과
( 사 ) 전 남 남 북
교 류 평 화 센 터

30,000
대북 교류협력사업, 통일정책연구,
통일의식 고취운동 지원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관 광 과 장성관광문화재단 200,000
장성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및 사업비 출연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문화교육과 ( 재) 장성장학회 1,468,000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조성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4,330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전국지자체공동사업)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농산유통과
( 재) 장성먹거리
통 합 지 원 센 터

1,200,000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먹거리 정책사업 총괄 운영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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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취지가 같은 단순 

개정사항에 대해 개별 입안에 따른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 : 7건

조 소 관 부 서 제      명 개정대상

1조

기 획 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제1조

2조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3조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4조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5조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8조제2항

6조 총 무 과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별표(11건)

7조 지역개발과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제5조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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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부서, 부서장, 팀장 등) 정비를 

위해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취지가 같은 단순

개정사항에 대해 개별 입안에 따른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

하기 위해 일괄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부서, 부서장, 팀장 등) 정비 : 4건

   

조 소 관 부 서 제      명 개정대상

1조

기 획 실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2조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제5조

3조 총 무 과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별표(1건)

4조 가족행복과 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5조제4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해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취지가 같은 

단순 개정사항에 대해 개별 입안에 따른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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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 : 4건

   

조 소 관 부 서 제      명 개정대상

1조 총 무 과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별표(1건)

2조 가족행복과 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3조 재난안전과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제3조제3항제3호 

4조 지역개발과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관광과)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재)장성군관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법인 허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

   ❍ 기대효과 : 장성군 관광‧문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출연금 지원 계획

   

출연기관 출연금 사업내용
(재)장성군 관광문화재단 200백만원 관광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기본재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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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관광과)

  § 제안이유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장성호 좌·우측에 조성된 

수변길을 연결하여 장성호 수변길을 왕복형에서 순환형으로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전남도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았으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15,000백만원(도비50%, 군비 50%)

   ❍ 계속사업비 : 15,000백만원(도비 7,500, 군비 7,500)

   ❍ 사업기간 : 2024년~2027년(4년)

   ❍ 사업내용 : 횡단출렁다리 L=400m, 전망대, 데크광장 및 

편의시설 1식

   ❍ 연도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기  간 사 업 비 내    용당초 변경
계 15,000 15,000

2024년 350 350 ∙ 주요자재 공법선정
2025년 1,800 1,800 ∙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2026년 6,425 2,000 ∙ 투자심사(도) 재상정

∙ 출렁다리 설치(기초, 주탑 등)
2027년 6,425 10,850 ∙ 출렁다리 설치(케이블 및 편의시설 조성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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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  

상위법에 의거하여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를 확립하고,

   ❍ 단일시설(수련관)에 국한됐던 기존 조례를 폐지하여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현재 군비로 추진 중인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단체 및 활동 기관에 대한 지원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청소년활동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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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방지 및 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상 연령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연령 변경 :‘9세부터 18세까지’→‘13세부터 18세까지’

    - 전남학생교육수당 대상인 초등연령을 제외한 중‧고등 연령으로 대상 조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의 위탁운영 및 지원을 

위해 2009년 제정되었으나, 2012년 이후 미운영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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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 장성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20년 한국환경공단 

소각시설의 기술진단결과 소각능력 저하 등 장기간 지속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관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자 2022년 타당성조사 이후 2024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42,638백만원 (재원 국비 24.9% + 지방비 75.1%)

   ❍ 계속사업비 : 42,638백만원 (국비 10,605, 지방비 32,033)

   

기 간 총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42,638
2025년도 1,186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2026년도 2,0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설계재원 협의 등
2027년 이후 39,450 • 공사 발주 및 시운전, 가동개시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매립시설 순환이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과)

  § 제안이유

   ❍ 장성군의 위생매립시설의 매립종료연한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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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매립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2022년 타당성조사 이후 2024년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11,406백만원 (재원 국비 43.5% + 지방비 56.5%)

   ❍ 계속사업비 : 11,406백만원 (국비 4,965.5, 지방비 6,440.5)

   

기 간 총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11,406
2025년도 689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준비

 - 계약심사, 도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2026년도 52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설계재원 협의 등
2027년 이후 10,191 • 공사 발주 및 시운전, 가동개시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의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임.

   ❍ 이에,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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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ž처분 계획 : 취득 5건(토지 3, 건물 2)

(단위 : ㎡,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비고

계 3개 사업 14,940 19,395,570

토지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사업

북하면 약수리 275 
외 2필지

4,685 668,886

건물 2,925 16,641,000

토지
물통골 폭포 물놀이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북하면 성암리 968 
외 1필지

1,686 12,772

토지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장성읍 단광리 73

 4,704 72,912

건물    940 2,000,00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비고

계 6필지 / 2동 14,940 19,395,570

취득
토지매입 6필지 11,075 754,570

건물신축 2동 3,865 18,641,0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법률 제20357호, 시행 2025. 8. 28.)이 개정되어 

기존의“유원시설업”명칭이“테마파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정비하고,

   ❍ ｢유기장업법｣(법률 제3822호, 1986. 5. 10.) 폐지 이후에도 

해당 조례에 남아있던 “유기장업”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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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일괄 정비

    -  “유원시설업”용어를 “테마파크업”으로 일괄 변경
    -  “유기장업”용어를 변경 및 삭제
    -  비고란 “인상”, “인하”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건강증진과)

  §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20171호, 시행 2025. 7. 31.),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7호, 시행 2024. 10. 22.)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

   ❍ 군수 책무 신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방안 개선, 과태료 

인상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인용 법령 개선(안 제5조, 제11조, 제13조)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방안 개선(안 제15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안 제1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일자 : 2025.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심민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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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장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치유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안 제3조 ~ 안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등(안 제5조 ~ 안 제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5. 11. 10.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서춘경 의원)

  §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면적, 점포 수 등 

구역 설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신규 골목형상점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안 제2조제3항)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안 제3조제1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8.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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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행정

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 사전 설계검토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512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51,206백만원【재원–국비 50%, 도비 5%, 군비 45%】

   ❍ 계속사업비 : 29,449백만원(국비 14,460, 도비 1,499, 군비 13,490)

   ❍ 계속비기간 : 2025 ~ 2027(3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합  계 29,449

2025년 5,263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1차분)

2026년 14,210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차분)

2027년 9,976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차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9.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

  § 제안이유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은 호남선 철도로 장성읍이 동서로 나누어져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철도 횡단 교통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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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47,000백만원(군비 44,900, 도비 1,000, 특교 1,100)

   ❍ 계속사업비 : 47,000백만원(군비 44,900, 도비 1,000, 특교 1,100)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변경없음)

   ❍ 변경사유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로써

군 재정 여건 및 종합 공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업비 내에서 연도별 사업비 조정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47,000
47,000

 (당초)
 (변경)

2020년
3,000
3,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1년
11,123
11,123

∙행정절차이행, 토지보상, 사업 착공

2022년 - ∙사업중지(장성읍 철도 지중화 사전타당성조사)

2023년
2,000
2,000

∙지하차도2차로 개설(L=0.73km)

2024년
15,130
15,130

∙지하차도2차로 개설(L=0.73km)

2025년
11,200
10,000

∙지하차도2차로 개설(L=0.73km)

2026년
3,000
1,800

∙지하차도2차로 개설(L=0.73km)

2027년
1,747
3,947

∙지하차도2차로 개설(L=0.73km)

  § 의결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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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

  § 제안이유

   ❍ 낙후된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 등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재생 및 주민들의 정주

환경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고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25,000백만원【재원 -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 계속사업비 : 25,000백만원

   ❍ 계속비기간 : 2025년~2028년(5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합 계 25,000
2025년 750 ∙ 실시설계 용역
2026년 10,000 ∙ 정주환경재생사업, 브랜드거점 구축사업
2027년 10,000 ∙ 브랜드거점 구축사업
2028년 4,250 ∙ 브랜드거점 구축사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1.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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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식품부로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15,000백만원(재원 - 국비 70% + 군비 30%)

   ❍ 계속사업비 : 15,000백만원

   ❍ 계속비기간 : 2025년~2029년(5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15,000

2025년 1,848 ∙기본계획 용역

2026년 143 ∙기본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7년 143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8년 6,433 ∙복합 문화타운 조성, 지역역량강화

2029년 6,433 ∙복합 문화타운 조성, 지역역량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2. 황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

  § 제안이유

   ❍ 황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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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식품부로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2,500백만원(재원 - 국비 70% + 군비 30%)

   ❍ 계속사업비 : 2,500백만원

   ❍ 계속비기간 : 2025년~2029년(5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500

2025년 308 ∙기본계획 용역

2026년 142 ∙기본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7년 142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8년 954 ∙문화센터 기존창고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

2029년 954 ∙문화센터 기존창고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3.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

  § 제안이유

   ❍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식품부로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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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총 사 업 비 : 4,000백만원(재원 - 국비 70% + 군비 30%)

   ❍ 계속사업비 : 4,000백만원

   ❍ 계속비기간 : 2025년~2029년(5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4,000

2025년 492 ∙기본계획 용역

2026년 142 ∙기본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7년 142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8년 1,612 ∙문화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2029년 1,612 ∙문화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4. 장성군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농촌지원과)

  § 제안이유

   ❍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391-1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하고 편리한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 신속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를 제공 및 안전한 청사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391-1번지 일원

    - 면적 : 19,317㎡

  

구 분 세 부 내 용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A 신설(A=19,317㎡)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5.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

  §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정수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현황조사 및 공모신청 과정을 통해 202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당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차별 투입 예산 조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48,793백만원【재원–국비 46% + 군비 54%】

   ❍ 계속사업비 : 48,793백만원【국비 22,473,  군비 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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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48,793

2022년 1,20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2022.11~)
2023년 7,20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행정 협의 

2024년 19,80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행정 협의 

2025년 13,000 ∙도수관로 신설, 정수장 신설(Q=7,500 ㎥/일)
2026년 3,746 ∙정수장 신설(Q=7,500 ㎥/일)
2027년 3,847 ∙배수지(V=3,8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

  §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로체계 현실화(블록화)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6년까지 추진중인 사업으로, 

관련 지침 등에 의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판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당초 : 23,024백만원(재원 - 균특 50% + 군비 50%)

                 - 변경 : 23,524백만원(재원 - 균특 49% + 군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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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사업비 - 당초 : 23,024백만원(균특 11,512, 군비 11,512)

                 - 변경 : 23,524백만원(균특 11,512, 군비 12,012)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3,524

2020년 4,143 ∙기본계획, 실시설계(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작성 보완)

2021년 4,490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022년 7,496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3년 2,260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망정비 L=5.0km

2024년 4,635 ∙관망정비 L=5.5km,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 

2025년 500 ∙관망정비(노후관로개량) L=12.6km, 누수탐사

2026년 ∙성과판정심의(환경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5. 11.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변경 등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됨.

  § 주요내용 

   ❍ 세  입 : 650,428,449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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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50,428,449 0 0 0 650,428,449

일반회계 639,334,532 0 0 0 639,334,532

특별회계 11,093,917 0 0 0 11,093,917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650,428,449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50,428,449 0 0 0 650,428,449

일반회계 639,334,532 0 0 0 639,334,532

특별회계 11,093,917 0 0 0 11,093,917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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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출일자 : 2025. 12. 8.

  § 제 출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군정의 전반적인 실행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찾아내어 군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군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정 3건, 주의 8건, 개선 43건, 권고 139건, 건의 6건 등 

총 199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 제정 건의안

  § 발의일자 : 2025. 12. 1.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의장(차상현 의원)

  § 제안이유

   ❍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조속히 제정하라.

   ❍ 국가추념일 제정과 연계하여 유족지원 및 지역별 희생자 

추모사업을 체계화 하여 과거사 진상규명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